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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5 어 어구 등 잔존가치 표 가 및 평가 량 시・

조사방법1

❍

❍

❍

・

업종별 어 어 등 수량1. ・

❍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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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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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존가치 표 가 및 평가 량 시2

어 어 등 존가 단가1. ・

가 체 단가.

❍

・

❍

❍

❍

❍ 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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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
・

재 달원가 원( / ) 가

(%)

내
수
( )

2005.4 2011.5

단가 단가

체

강 내5,000,000 5,000,000 내8,000,000 8,000,000 20 25

FRP 5,000,000~10,000,000 7,000,000 8,000,000~11,000,000 9,000,000 10 20

상4,500,000 6,500,000 상7,000,000 8,000,000 10 15

나 단가.

❍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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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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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식・
량

재 달원가 원 마( / )
가
(%)

내
수
( )

비고
단가

가 린 등 110,000~230,000 130,000

10 20

사

등에

해

가격차

상 상차량

개
70,000~100,000 85,000

경운 110,000~130,000 120,000

해상
내산,

수 산
110,000~130,000 120,000

수 산

고( )
140,000~220,000 170,000

다 어 등 단가. ・

❍

❍

❍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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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식・
량

단
재 달원가 원( ) 가

(%)

내
수
( )

비고
단가

류

보 통4 3,000,000~5,000,000 4,000,000 10 20

하100KVA 500,000~3,000,000 2,000,000 10 20

항

해

류

앵카 개 50,000~200,000 50,000
~200,000 10 20

앵카 프 PP Rope(200m) 15,000~120,000 15,000
~120,000 10 3

Sea Anchor 채낚 폭 30,000~55,000 35,000 10 3

타 Hand Type
Hyd' Type 2,000,000~3,500,000 2,000,000

~3,500,000 10 20

동항
치 3,000,000~5,000,000 4,000,000 10 15

나침 2"~7" 200,000~600,000 350,000 10 15

창 250mmΦ
300mmΦ 200,000~300,000 250,000 10 15

비

다 24mile, 36mile
등48mile 3,000,000~7,000,000 4,400,000 10 15 사

에

라

가격

차 가

무
10W 800,000~1,500,000 1,200,000

10 15
30W 2,500,000~3,200,000 3,000,000

어 탐지 플 겸GPS 600,000~7,000,000 3,000,000 10 15

나 13,000,000~17,000,000 15,000,000 10 15

GPS
비게 트 1,500,000~2,500,000 1,700,000 10 15

플GPS 어 탐지 겸 1,500,000~6,000,000 3,000,000 10 15

갑

․
어
업

류

사 드 라

Belt Type
Elec. Type 식

1,000,000~3,000,000
1,000,000
~3,000,000 10 15

~20
Hyd' Type 내5,000,000 5,000,000

양망 Hyd' Type 식
2,000,000~5,000,000

2,000,000
~5,000,000

10 15
~20

내 들망16,000,000 ( ) 16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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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식・
량

단
재 달원가 원( ) 가

(%)

내
수
( )

비고
단가

류

보 통4 3,500,000~5,500,000 4,500,000 10 20

하100KVA 700,000~3,500,000 2,500,000 10 20

항

해

류

앵카 개 50,000~300,000 50,000
~300,000 10 20

앵카 프 PP Rope(200m) 20,000~150,000 20,000
~150,000 10 3

Sea Anchor 채낚 폭 45,000~65,000 60,000 10 3

타 Hand Type
Hyd' Type 2,500,000~3,500,000 2,500,000

~3,500,000 10 20

동항
치 3,000,000~5,000,000 4,000,000 10 15

나침 2"~7" 200,000~600,000 350,000 10 15

창 250mmΦ
300mmΦ 200,000~300,000 250,000 10 15

비

다 24mile, 36mile
등48mile 3,000,000~10,000,000 5,000,000 10 15 사

에

라

가격

차 가

무
10W 800,000~1,500,000 1,200,000

10 15
30W 2,500,000~3,500,000 3,000,000

어 탐지 플 겸GPS 1,000,000~8,000,000 4,000,000 10 15

나 15,000,000~25,000,000 18,000,000 10 15

GPS
비게 트 1,500,000~2,500,000 1,800,000 10 15

플GPS 어 탐지 겸 2,000,000~7,000,000 4,500,000 10 15

갑

․
어
업

류

사 드 라

Belt Type
Elec. Type 식

1,000,000~3,000,000 1,000,000
~3,000,000 10 15

~20
Hyd' Type 내7,000,000 7,000,000

양망 Hyd' Type 식
2,500,000~10,000,000 2,500,000

~10,000,000
10 15

~20
내 들망18,000,000 ( ) 18,000,000



130 도 연안어 감척사업 단가 산정 한 연2011 

- 130 -

규격 식・
량

단
재 달원가 원( ) 가

(%)

내
수
( )

비고
단가

갑

․

어

업

류

양승 Hyd' Type 식 2,500,000~6,000,000 2,500,000
~6,000,000 10 15

~20

라 Elec. Type
Hyd' Type 1,000,000~5,000,000 1,000,000

~5,000,000 10 15
~20

상 4,000,000~10,000,000 5,000,000 10 15
~20

상 3,000,000~5,000,000 4,000,000 10 15
~20

볼양망 Hyd' Type 식 3,500,000~10,000,000 3,500,000
~10,000,000 10 15

~20

치Net Hyd' Type 식
내 망25,000,000 ( ) 25,000,000

10 15
~20내 망30,000,000 ( ) 30,000,000

크 Hyd' Type 내20,000,000 20,000,000 10 15
~20

Derrick
침 포함SS, 100,000~1,000,000 100,000

~1,000,000 10 15
~20

침 포함, 내500,000 500,000

치 숙 SUS 3,000,000~6,000,000 4,000,000 10 15
~20

400,000~1,000,000 400,000
~600,000 10 15

~20

Fish Pump 내17,000,000 17,000,000 10 15
~20

Pump
양수 프( )

Belt Type
순 양수, 100,000~500,000 100,000

~500,000 10 15
~20

4″ 내2,000,000 2,000,000

안 등1.5 × 2㎾
등2 × 2㎾

180,000~250,000
200,000~300,000

200,000,
250,000 10

10

채낚
어
어
규 에
라

시
차 가
큼

등 1.5㎾
2㎾ 개 50,000

60,000 10

켓 등에 포함 개 10

포함 가닥 10

포함 식 2,000,000~4,000,000 2,000,000
~4,000,000 10

어 등 수량2. ・

가 어 등 수량 평가시 포함. ( )・

❍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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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식・
량

보 수량
내
수

( )

망 복합 통 들망 망 안강망 망 망

척1 척1 척1 척1~4 척1 척1 척1~3 척2~3

체

강

1 1 1
1

~4
1 1

1

~3

2

~3

25

FRP 20

피복, FRP 15

마 상15

1 1 1
1

~4
1 1

1

~3

2

~3

20

상 상차량
경운( ) 20

해상 20

보 통4 1 1 1 1
~2 1 1 1

~2 2 20

하100KVA 1 1 1 1
~2 1 1 1

~2 20

항

해

류

앵카 1 1 1 1
~4 1 1 1

~3
2
~3 20

앵카 프 PP Rope(200m) 1 1 1 1
~4 1 1 1

~3
2
~3 3

Sea Anchor 채낚 1 3

타 Hand Type
Hyd' Type 1 1 1 1

~4 1 1 20

동항
치

2
~3 15

나침 2"~7" 1 1 1 1
~4 1 1 1

~3
2
~3 15

창 250mmΦ
300mmΦ 1 1 1 1

~4 1 1 1
~3

2
~3 15

비

다 24mile, 36mile
등48mile 1 1 1 1

~2 1 1 1
~2 2 15

무 10W, 30W 1 1 1 1
~4 1 1 1

~3
2
~3 15

어 탐지 플 겸GPS 1 1 1 1
~3 1 1 1

~3
2
~3 15

나 (1) 1 1 15

GPS
비게 트 15

플GPS 어 탐지 겸 1 1 1 1
~3 1 1 1

~3
2
~3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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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식・
량

보 수량
내
수
( )

비고
망 복합 통 들망 망 안강망 망 망

척1 척1 척1
1
척~4

척1 척1
1
척~3

2
척~3

갑

․

어

업

류

사 드 라
Belt Type
Elec. Type
Hyd' Type

1 1 1 1
~4 1 1 1

~3
2
~3

15
~20

양망 Hyd' Type 1 1 15
~20

양승 Hyd' Type 1 1 15
~20

라 Elec. Type
Hyd' Type 1 1 15

~20

상 4
~12

15
~20

상 1 15
~20

볼양망 Hyd' Type 2
~4 2 15

~20

치Net Hyd' Type (1) 1 15
~20

크 Hyd' Type (2) 1 15
~20

Derrick SS,
침 포함 1 1 1 1 1 1 1

~3
2
~3

15
~20

치 숙 SUS 1 1 2 1 15
~20

1 1 2 1 15
~20

Fish Pump 1 1
~2 1 15

~20

Pump
양수 프( )

Belt Type
순 양수,

4″
1 1 1 1

~4 1 1 1
~3

2
~3

15
~20

안 집어시
등1.5 × 2㎾ 33

10

채낚

어

규 가

큰

는

시 에

라

차 가

큼

등 집어시
1.5 , 2㎾ ㎾ 66 1

켓 집어시
등에 포함

66

집어시 66

1 1 1 1
~4 1 1 1

~3
2
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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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어 등 수량 존가 평가에만 해당. ( )・

❍

❍

❍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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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어
규격 식・

량

수량 내
수
( )

가
(%)

단 당
재 달원가

원( )
비고

수량 단

망

게 망 고( ) 300 폭 3 10 25,000
어업 에

라

규

가격차가

게 망 300 폭 3 10 70,000

어 망 60 폭 3 10 85,000

징어 망 60 폭 3 10 70,000

치 망 60 폭 3 10 80,000

태 망 60 폭 3 10 75,000

복합

낙지주낙 늘 개130 50 퀴 3 10 75,000
어
므

내
가진
릿 ,
닻 등에
해 만
평가해야
함

갯 어주낙 늘 개100 50 퀴 3 10 50,000

어주낙 늘 개150 50 퀴 3 10 50,000

어주낙 늘 개100 50 퀴 3 10 70,000

어주낙 늘 개100 50 퀴 3 10 70,000

문어 낚시 늘 개4 500 3 10 5,500

라껍질
릿 아릿,
포함

20,000 개 3 10 320

통

스프링 통 750 개 3 10 2,100 어업 에
라

사 하는
프
가

다르
문에

통 만
가격산

어 플라스틱 통( ) 1,500 개 3 10 800

통 750 개 3 10 2,500

게통 1,500 개 3 10 5,000

골 통 스프링통 1,500 개 3 10 3,200

안강망

낭 망

안강망 미만(5 ) 5 틀 3 10 5,000,000
어업 에

라

차

안강망(6 ) 5 틀 3 10 6,000,000

안강망(7 ) 5 틀 3 10 7,000,000

낭 망 5 틀 3 10 4,500,000

망 새우 등 3 틀 3 10 2,500,000 〃

망

치양 망

3

틀 3 10 20,000,000

〃어 청어 양 망( ) 틀 3 10 13,000,000

학 치양 망 틀 3 10 15,000,000

망 치 망 3 틀 3 10 25,000,000 〃

들망

치들망 단 업시 사 3 틀 3 10 20,000,000

〃들망 20 개 3 10 25,000

치 망 3 틀 3 10 100,000
~1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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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어
규격 식・

량

수량 내
수
( )

가
(%)

단 당
재 달원가

원( )
비고

수량 단

망

게 망 고( ) 300 폭 3 10 30,000
어업 에

라

규

가격차가

게 망 300 폭 3 10 75,000

어 망 60 폭 3 10 90,000

징어 망 60 폭 3 10 75,000

치 망 60 폭 3 10 85,000

태 망 60 폭 3 10 80,000

복합

낙지주낙 늘 개130 50 퀴 3 10 80,000
어
므

내
가진
릿 ,
닻 등에
해 만
평가해야
함

갯 어주낙 늘 개100 50 퀴 3 10 55,000

어주낙 늘 개150 50 퀴 3 10 55,000

어주낙 늘 개100 50 퀴 3 10 75,000

어주낙 늘 개100 50 퀴 3 10 75,000

문어 낚시 늘 개4 500 3 10 6,000

라껍질
릿 아릿,
포함

20,000 개 3 10 400

통

스프링 통 750 개 3 10 2,500 어업 에
라

사 하는
프
가

다르
문에

통 만
가격산

어 플라스틱 통( ) 1,500 개 3 10 900

통 750 개 3 10 3,000

게통 1,500 개 3 10 6,000

골 통 스프링통 1,500 개 3 10 3,500

안강망

낭 망

안강망 미만(5 ) 5 틀 3 10 6,000,000
어업 에

라

차

안강망(6 ) 5 틀 3 10 7,000,000

안강망(7 ) 5 틀 3 10 9,000,000

낭 망 5 틀 3 10 5,000,000

망 새우 등 3 틀 3 10 3,500,000 〃

망

치양 망

3

틀 3 10 25,000,000

〃어 청어 양 망( ) 틀 3 10 15,000,000

학 치양 망 틀 3 10 18,000,000

들망

치들망 단 업시 사 3 틀 3 10 25,000,000

〃들망 20 개 3 10 30,000

치 망 3 틀 3 10 150,000
~1,500,000

❍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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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식・
수량

단 당
재 달원가

내
수

가 가 비고

체

어업 별

체 수

질별

당 단가

질별

내 수

질별

가

체
경과 수
고 하여

어업

개 별

평가 평가 시

개별어 마다

상 하므

문평가

에 단어업 별

마

별

마 당 단가 20 10%
경과 수
고 하여

어업

개 별

평가

❍

❍

・

・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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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
복합

상 집어시
는 경우

집어시
는 경우

상 집어시
없는 경우

0 5,000,000 5,000,000 5,000,000 4,000,000

1 8,000,000 8,000,000 8,000,000 7,500,000

2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

3 10,000,000 16,000,000 16,000,000 13,000,000

4 19,500,000 25,000,000 25,000,000 22,000,000

5 25,000,000 30,000,000 30,000,000 27,000,000

6 27,000,000 55,000,000 32,000,000 28,000,000

7 32,000,000 80,000,000 40,000,000 31,000,000

8 35,000,000 82,000,000 43,000,000 31,000,000

9 36,000,000 100,000,000 50,000,000 35,000,000

통
들망
망( )

안강망 망

0 4,000,000 6,000,000 3,000,000 3,000,000

1 7,500,000 6,000,000 6,000,000 6,000,000

2 9,000,000 10,000,000 6,500,000 7,000,000

3 12,000,000 11,000,000 10,000,000 10,000,000

4 18,000,000 19,000,000 13,000,000 19,000,000

5 20,000,000 24,000,000 18,000,000 19,500,000

6 28,000,000 25,000,000 24,000,000 20,000,000

7 30,000,000
65,000,000
(40,000,000)

30,000,000 25,000,000

8
70,000,000
(45,000,000)

9
71,000,000
(46,000,000)

망

척 업3 척 업2 척 업1

본 60,000,000 100,000,000 35,000,000

35,000,000 85,000,000

운 35,0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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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식・
수량

가격
내
수

가 가 비고

업 별

별・

수량

업 별

별・

재 달원가

20 10%

체

경과 수

에 해

산

어업

개 별

평가

평가 시

개별어

마다

상 하므

문평가

에

단

❍

❍

규격 식・
수량

가격
내
수

가 가 비고

어

어업 별

어

보 수량

어 별

재 달원가

참( 4-5 )

3 10%

어

경과 수

고 하여

( I

참 )

어업

개 별

평가

어

경우에는

내 월수

경과월수에

해

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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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
・

・

❍ ・ ・

・ 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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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업 체
어

비고
수량

망

1 가 린 마60

재 달원가
게 망

고( )

폭50

3.5 상 마238 폭150

7 해상 마315 폭250

복합

1 가 린 마60

〃 라껍질

개6,000 라껍질
어 는
주
어
에
사 함

3.5 상 마238 개10,000

7 해상 마315 개15,000

통

1 가 린 마60

〃 게통

개500

3.5 상 마238 개1,000

7 해상 마315 개1,500

들망

1 가 린 마60

〃

들망 개10

3.5 상 마238 망 틀3

7 해상 마315 들망 틀3

안강망

1 가 린 마60

〃 안강망 틀53.5 상 마238

7 해상 마315

망

1 가 린 마60

〃 망 틀33.5 상 마238

7 해상 마315

망

척1 5 상 마320

〃 망 틀3

척2
본 7.93 해상 마315

7.93 해상 마315

척3

본 7.93 해상 마315

4.5 상 마238

운 7.93 해상 마315

망
본 7.93 해상 마315

〃 망 틀2
7.93 해상 마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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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 ・

허가업
강 FRP

1 3.5 7 1 3.5 7 1 3.5 7
망 20,000 50,000 115,000 22,000 57,000 130,000 20,000 55,000 125,000

복합 23,000 55,000 120,000 25,000 61,000 140,000 25,000 60,000 135,000

통 23,000 52,000 115,000 25,000 60,000 130,000 25,000 57,000 125,000

들망 20,000 50,000 200,000 22,000 57,000 220,000 21,000 55,000 220,000

안강망 45,000 75,000 140,000 50,000 85,000 160,000 50,000 83,000 155,000

망 27,000 54,000 110,000 30,000 60,000 125,000 29,000 58,000 120,000

망 척(1 )-5 망 척 본(2 - )-7.93 망 척(2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125,000 135,000 130,000 245,000 260,000 255,000 165,000 180,000 175,000

망 척 본(3 - )-7.93 망 척(3 - )-4.5 망 척 운(3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210,000 225,000 220,000 77,000 85,000 85,000 115,000 135,000 130,000

망 본( )-7.93 망( )-7.93

강 FRP 강 FRP

225,000 240,000 235,000 130,000 150,000 145,000

・ ・

허가업
강 FRP

1 3.5 7 1 3.5 7 1 3.5 7

망 12,000 30,000 70,000 12,000 31,000 73,000 11,000 28,000 65,000

복합 15,000 33,000 75,000 15,000 35,000 77,000 13,000 30,000 70,000

통 15,000 31,000 70,000 15,000 33,000 74,000 13,000 29,000 65,000

들망 12,000 30,000 115,000 12,000 31,000 120,000 12,000 28,000 110,000

안강망 24,000 44,000 83,000 25,000 45,000 85,000 24,000 40,000 80,000

망 16,000 32,000 67,000 16,000 33,000 70,000 15,000 30,000 6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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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척(1 )-5 망 척 본(2 - )-7.93 망 척(2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70,000 72,000 68,000 140,000 140,000 135,000 100,000 100,000 95,000

망 척 본(3 - )-7.93 망 척(3 - )-4.5 망 척 운(3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120,000 120,000 115,000 47,000 48,000 44,000 72,000 75,000 68,000

망 본( )-7.93 망( )-7.93

강 FRP 강 FRP

130,000 130,000 125,000 82,000 85,000 77,000

・ ・

허가업
강 FRP

1 3.5 7 1 3.5 7 1 3.5 7

망 8,000 20,000 45,000 8,000 18,000 41,000 6,000 15,000 36,000

복합 9,000 22,000 47,000 8,500 20,000 45,000 8,000 16,000 38,000

통 9,000 22,000 45,000 9,000 19,000 42,000 8,000 16,000 36,000

들망 8,000 20,000 83,000 8,000 18,000 80,000 6,000 15,000 73,000

안강망 20,000 33,000 60,000 20,000 30,000 56,000 8,000 28,000 50,000

망 11,000 22,000 44,000 11,000 20,000 40,000 10,000 17,000 35,000

망 척(1 )-5 망 척 본(2 - )-7.93 망 척(2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51,000 50,000 45,000 95,000 92,000 85,000 61,000 58,000 5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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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척 본(3 - )-7.93 망 척(3 - )-4.5 망 척 운(3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85,000 80,000 73,000 30,000 27,000 23,000 46,000 42,000 35,000

망 본( )-7.93 망( )-7.93

강 FRP 강 FRP

87,000 85,000 75,000 50,000 47,000 40,000

・ ・

허가업
강 FRP

1 3.5 7 1 3.5 7 1 3.5 7

망 5,000 14,000 30,000 4,000 11,000 25,000 3,500 9,000 20,000

복합 6,000 14,000 31,000 5,000 12,000 26,000 4,500 10,000 21,000

통 6,000 14,000 30,000 5,500 12,000 26,000 4,500 10,000 21,000

들망 5,000 13,000 63,000 4,000 11,000 58,000 3,500 9,000 55,000

안강망 17,000 27,000 45,000 16,000 25,000 39,000 16,000 22,000 35,000

망 9,000 15,000 30,000 8,000 14,000 25,000 7,000 11,000 20,000

망 척(1 )-5 망 척 본(2 - )-7.93 망 척(2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40,000 36,000 33,000 70,000 66,000 60,000 38,000 33,000 27,000

망 척 본(3 - )-7.93 망 척(3 - )-4.5 망 척 운(3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65,000 59,000 55,000 18,000 15,000 12,000 29,000 24,000 18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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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본( )-7.93 망( )-7.93

강 FRP 강 FRP

60,000 55,000 50,000 33,000 26,000 22,000

・ ・

허가

업

강 FRP

1 3.5 7 1 3.5 7 1 3.5 7

망 3,500 10,000 20,000 3,000 7,000 15,000 2,500 7,000 15,000

복합 4,000 10,000 21,000 3,500 7,500 15,000 3,500 7,000 15,000

통 4,500 11,000 21,000 3,500 8,000 15,500 4,000 8,000 15,000

들망 3,000 9,500 50,000 2,500 7,000 46,000 2,500 7,000 45,000

안강망 15,000 23,000 35,000 15,000 20,000 30,000 15,000 20,000 30,000

망 7,000 12,000 20,000 6,000 10,000 15,000 6,000 9,000 15,000

망 척(1 )-5 망 척 본(2 - )-7.93 망 척(2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33,000 29,000 29,000 56,000 50,000 50,000 25,000 18,000 18,000

망 척 본(3 - )-7.93 망 척(3 - )-4.5 망 척 운(3 - )-7.93

강 FRP 강 FRP 강 FRP

52,000 46,000 46,000 12,000 9,000 8,500 19,000 13,500 13,000

망 본( )-7.93 망( )-7.93

강 FRP 강 FRP

46,000 40,000 40,000 21,000 15,000 1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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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연근해어 경 실태 조사 지1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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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2 : 연근해어업의 구조개 및 지원에 한 법률

제 장 총칙1

제 조 목1 ( ) 이 법 해양 경과 국내외 어업여건 변 등에 여 연근해

어업 구조개 효 추진 지원함 써 어업 지속가능 생산ㆍ

조 과 경쟁 고에 이 지함 목 다.

제 조 의2 ( ) 이 법에 사용 는 용어 뜻 다 과 같다.

1.“연근해어업 이란 산업법 조에 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” 41 ,「 」

어업 어 사용 는 어업 허가를 것 다 말 다( ) .

어업구조개 이란 산자원 조 보 고 연근해어업 경쟁 강2.“ ” ㆍ

여 어 감척 추진 고 어업 종 를 통합 또는( ) ,減隻

변경 거나 어구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 는 등 어업 진 를( )漁具

일 조 를 말 다.

어업자 란 연근해어업 경 는 자를 말 다3. “ ” .

4. 어업종사자 란 어업자를 여 산동식 포획 채취 는 자를 말 다“ ” .ㆍ

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3 ( ) 국가 지 자 단체는 연근해어업 지속가

능 생산 조 과 경쟁 고를 지원시책 마 고 법

도를 여야 다.

제 조 어업실태조사4 ( ) 농림 산식품부장 과 역시장 도지사 특별자 도지① ㆍ ㆍ

사 이 시 도지사 라 다 는 어업구조개 사업 효 추진( “ ” )ㆍ

여 매 다 각 사항에 실태조사 이 어업실태조사 라( “ ”

다 를 여야 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여는 농림 산식품부장 이 연안) . ,

어업과 구획어업에 여는 시 도지사가 시장 군 구청장 구청장 자(ㆍ ㆍ ㆍ

구 구청장 말 며 이 시장 군 구청장 이라 다 견 들어, “ ” )ㆍ ㆍ

어업실태조사를 여야 다.

연근해어업 종 별 어업자 어업종사자 황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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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근해어업 종 별 조업실태 어업경 상태2.

그 에 통 는 사항3.

농림 산식품부장 과 시 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여 요 경우 소② ㆍ

속 공 원 여 어업자 어 어장 사업장 사 소 등에 출입 여, ,

조사 게 있다.

항에 라 다른 사람 어 어장 등 출입 는 공 원 그 권2 ,③

시 는 증 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보여주어야 다.

④ 어업실태조사 내용 법 등에 여 요 사항 통 다.ㆍ

제 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2

제 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5 ( ) 농림 산식품부장 연근해어업 지속가능①

생산 조 과 경쟁 고를 여 산자원 리법 조에 른10「 」

산자원 조사 평가 이 법 조에 른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여4ㆍ

마다 어업구조개 본계획 이 본계획 이라 다 워야 다5 ( “ ” ) .

본계획에는 다 각 사항이 포함 어야 다.②

어업구조개 목 본 향1.

어업구조개 추진 략과 추진 법2.

어업구조개 재원 규모 연도별 재원 조달에 사항3.

어업구조개 평가에 사항4.

5. 그 에 어업구조개 여 농림 산식품부장 이 요 다고 인 는 사항

농림 산식품부장 본계획 우 면 미리 계 앙행 장과③

시 도지사 시 도지사를 통 여 시장 군 구청장 견 들 후ㆍ ㆍ ㆍ ㆍ

산업법 조에 른 앙 산조 원회 심 를 거쳐야 다 본88 .「 」

계획 변경 에도 또 같다.

농림 산식품부장 국내외 어업여건 변 특 산자원 변,④

어업자 경 상태 등 고 여 매 본계획 검토 고 요 면 이를,

변경 여야 다.

농림 산식품부장 본계획 우거나 변경 면 시 도지사에게 통보⑤ ㆍ

고 그 내용 공고 여야 다, .

제 조 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6 ( ) 농림 산식품부장 과 시 도지사는 본계①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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획에 라 어 감척 시행계획 이 감척시행계획 이라 다( “ ” )

워야 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여는 농림 산식품부장 이 연안어업과 구. ,

획어업에 여는 시 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 워야 다.ㆍ

감척시행계획에는 다 각 사항이 포함 어야 다.②

본계획 시행 부 목1.

어 감척이 요 어업 종 목 량 추진계획2. , ,

감척 상 어업 지 계획 어 감척 상자 계획에 사항3.

어 감척에 요 재원 규모 재원 조달에 사항4.

어 감척에 분 과 평가에 사항5.

그 에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가 어 감척 여 요6. ㆍ

다고 인 는 사항

항 에 른 어 감척이 요 어업 종 를 에는 어업실2 2③

태조사 결과에 다 각 어업 우 고 여야 다.

산업법 조 조에 른 어업 허가 허1. 41 61 ( )許可定數「 」

가건 가 많 어업

산자원 리법 조에 라 조업척 가 는 어업2. 20「 」

산자원 보 는 데 큰 향이 있다고 단 거나 상 는 어업3.

다른 어업 보 를 여 이 요 어업

민국이 당사국 체결 거나 가입 어업에 국 인4.

여 조업구역 어획량 등이 는 어업

입자 어업 경 변 등 어업경쟁 또는 어업생산 이 크게5.

약 거나 약 가 상 는 어업

농림 산식품부장 과 시 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 우 면 미리 농림④ ㆍ

산식품부장 시 도지사 견 시 도지사는 시장 군 구청장,ㆍ ㆍ ㆍ ㆍ

견 듣고 산업법 조에 른 앙 산조 원회 또는 시 도 산88「 」 ㆍ

조 원회 이 해당 산조 원회 라 다 심 를 거쳐야 다 감( “ ” ) .

척시행계획 변경 에도 또 같다.

항 후단에도 불구 고 감척시행계획 감척 상자 모집 간 등 농림4⑤

산식품부 는 경미 사항 변경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농림 산식품부장 또는 시 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 우거나 변경 면⑥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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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내용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구청장에게 통보 고 시 도지사는,ㆍ ㆍ ㆍ ㆍ

그 내용 농림 산식품부장 에게 보고 여야 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시 도지사가 립 감척시행계획에 여 보⑦ ㆍ

요청 있 며 그 요청 시 도지사는 보 책 마 여야 다, .ㆍ

농림 산식품부장 또는 시 도지사는 어업여건 변 특 산자원,⑧ ㆍ

변 어업자 경 상태 등 고 여 매 감척시행계획 검토 고,

요 면 이를 변경 여야 다.

제 조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7 ( ) 농림 산식품부장 과 시 도지사는 본① ㆍ

계획에 라 어업 진 를 시행계획 이 진 시행계획 이라 다( “ ” )

워야 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여는 농림 산식품부장 이 연안어업. ,

과 구획어업에 여는 시 도지사가 시장 군 구청장 견 들어 진ㆍ ㆍ ㆍ

시행계획 워야 다.

진 시행계획에는 다 각 사항이 포함 어야 다.②

본계획 시행 부 목1.

어업 종 통합 어구 사용량 조 등 추진계획2. ,

사업추진에 요 재원 규모 재원 조달에 사항3. 2

4. 조 각 에 른 어업 진 사업 추진에 분 과 평가에 사항16

그 에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가 어업 진 를 여 요5. ㆍ

다고 인 는 사항

진 시행계획 립 차에 여는 조 항부 항 지 규6 4 8③

용 다.

제 장 어선감척사업의 추진3

제 조 감척 상 어업 고지8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조 항6 2ㆍ

에 른 어 감척이 요 어업 감척 상 어업 지 면2 「

산업 동조합법 에 라 립 지구별 산업 동조합이나 업종별 산」

업 동조합 자 규약 가진 어업자단체 농림 산식품부장 이 립, ,

인가 어업법인 어업자단체에 가입 지 아니 어업자 이 어업자( “

단체등 이라 다 에게 다 각 사항 알 야 다” ) .

어 감척사업 추진 요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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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감척 목 량 추진계획2.

감척 상 어업 지 차 신청 간3.

감척 상 어업 지 효과 지원 내용 등4.

제 조 감척 상 어업의 자율신청9 ( ) 조에 라 고지를 어업자단체등8①

감척 상 어업 지 면 다 각 사항 어 감척

계획 를 근해어업 경우에는 농림 산식품부장 에게 연안어업 구획어업,

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출 여야 다.ㆍ

감척 는 어 추진계획에 사항1.

어 감척에 요 액에 사항2.

어 감척 효과에 사항3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에 른 어 감척 계획 를1② ㆍ

출 면 그 내용 타당 등 검토 후 해당 산조 원회 심 를 거

쳐 감척 상 어업 지 지를 결 고 감척 상 어업 지 는 경,

우 그 결과 어 감척 상자 신청 등에 사항 해당 어업자단체등에

알 야 다.

항 항에 른 감척 상 어업 지 차 어 감척 상자1 2③

신청 등에 요 사항 농림 산식품부 다.

제 조 감척 상 어업의 직권지10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① ㆍ

어업자단체등이 조에 른 지 신청 간에 감척 상 어업 지 신청8

지 아니 경우 연근해어업 지속가능 생산 조 여 요

에는 직권 감척 상 어업 지 있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가 직권 감척 상 어업 지② ㆍ

면 어 감척 계획 를 작 여 근해어업 경우에는 시 도지사 연안어업,ㆍ

구획어업 경우에는 시장 군 구청장과 고 해당 어업자단체등,ㆍ ㆍ

견 들 후 해당 산조 원회 심 를 거쳐야 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에 라 감척 상 어업 지1③ ㆍ

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 감척 상자 신청 등에 사항 해당 어업자

단체등에게 알 야 다.

항부 항 지 규 에 른 감척 상 어업 지 차 어1 3④

감척 상자 신청 등에 요 사항 농림 산식품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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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어선 감척 상자 선11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조9① ㆍ

또는 조에 라 감척 상 어업 지 어업 경 는 어업자 신10

청 아 어 감척 상자를 여야 다 이 경우 산자원 리법. 「 」

조에 른 조업척 조업 없는 어 어업자가 감척20

희망 는 경우에는 우 어 감척 상자 여야 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에도 불구 고 어 감척 신청1② ㆍ

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가 감척시행계획 목 에 미달 는 경우 어업

경쟁 고를 여 특별히 요 다고 인 면 다 각 고

여 직권 어 감척 상자를 있다 다만 농림 산식품부장. ,

이나 시 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 동 를 거쳐 달리 에는 그ㆍ

에 른다.

어1. ( )船齡

어 규모 톤 마2. ( , )

조업실3.

산 계 법 도4.

그 에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가 는 사항5. ㆍ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 또는 항에 라 어 감척1 2③ ㆍ

상자를 에는 근해어업 경우에는 시 도지사 연안어업 구획,ㆍ

어업 경우에는 시장 군 구청장과 후 해당 산조 원회 심ㆍ ㆍ

를 거쳐야 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 또는 항에 라 어 감척1 2④ ㆍ

상자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내용 지원 내용,

어 감척 차 등 알 야 다.

항부 항 지 규 에 른 어 감척 상자 차1 4 ,⑤

부 등에 여 요 사항 통 다.

제 조 어선 감척의 추진을 한 조치12 ( ) 조에 라 어 감척 상자11①

어업자가 당 사 없이 어 감척사업 차에 르지 아니 는 경우

농림 산식품부장 그 어업자에 여 다 각 조 를 있고,

시 도지사는 농림 산식품부장 에게 다 각 조 를 도 요청ㆍ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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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법 조에 른 신규 자를 는 조1. 86「 」

2. 조 특 법 조 에 른 면 연간 공 량 조 는 조106 2「 」

항에 른 조 에 부 차에 여 요 사항 통1②

다.

제 조 어업자에 한 지원13 ( ) ①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조에11ㆍ

라 어 감척 상자 어업자가 연근해어업 폐업 는 경우 다

각 지원 있다 이 경우 해당 산조 원회 심 를 거쳐야 다. .

어 어구에 감 가격에 른 매입1. ㆍ

평 익액 분 범 에 통 는 폐업지원2. 3

항에 른 지원 신청 구체 인 산출 과 법 지원 결 통1 , ,②

지 지 차 등에 여 요 사항 농림 산식품부 다.

③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어 감척 를 여 어 감ㆍ

척사업에 참여 는 어업자단체등에 행 재 지원 있다.ㆍ ㆍ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에 라 연근해어업 폐업1④ ㆍ

어업자가 업종 꾸거나 다른 산업 취업 는 경우에는 다 각

지원 있다.

직업 훈1. ㆍ

고용 보 공 취업지도 취업알2. ,

업 장 보조 또는 자3.

그 에 통 는 사항4.

항에 른 지원 법 차 등에 여 요 사항 농림 산식품4⑤

부 다.

제 조 어업종사자에 한 지원14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연근① ㆍ

해어업 폐업 실직 어업종사자에게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 본「 ㆍ

법 조 항 에 른 생 안 지원 있다 다만 외국과 어39 5 3 . ,」

업 인 여 실직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 개월분에 상당 는6

액 생 안 지원 지 있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 동일 경우② ㆍ

에는 항에 른 생 안 지원 지 지 아니 다1 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연근해어업 폐업 실직 어업③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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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에 여 직업훈 실시 고 취업알 시책 마 여야,

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 과 여야 다. .

제 조 이의신청15 ( ) 조 항에 른 어 감척 상자 또는11 2 13①

조 항에 른 지원 결 에 이 가 있는 어업자는 또는 결 통지를1

날부 개월 이내에 농림 산식품부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 를 신1 ㆍ

청 있다.

항에 라 이 를 신청 는 경우에는 신청이 신청내용 히고1②

요 증거자료가 있 면 함께 출 여야 다.

항에 른 이 신청 농림 산식품부장 또는 시 도지사는 신청1③ ㆍ

날부 개월 이내에 처리 여야 다2 .

항에 라 이 신청 자는 그 이 신청과 계없이 행 심 법1④ 「 」

에 른 행 심 이나 행 소송법 에 른 행 소송 있다.「 」

항부 항 지에 규 사항 외에 이 신청 차 등에 여1 4⑤

요 사항 농림 산식품부 다.

제 장 어업선진화 추진4

제 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16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진 시ㆍ

행계획에 여 다 각 사업 추진 있다.

연근해어업 종 통합 또는 변경1.

어구 사용량 또는 규모 조2.

에 지 감 단 규모 축소 등 어업경 규모 를3. , ( )船團

어

어 법 조에 라 농림 산식품부장 이 고시 어 어4. 33「 」

보

에 지 감 또는 안 능 향상 어 장 개량5. ㆍ ㆍ

제 조 어업선진화에 한 지원17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16① ㆍ

조 에 른 사업 상 어업자에게 다 각 지원1 2

있다 이 경우 해당 산조 원회 심 를 거쳐야 다. .

산업법 조에 른 어업 종 통합 변경 또는 어구 사용량1. 41「 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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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 조 인 여 어 어구 어 장 부 또는 일, ,ㆍ

부를 사용 없게 경우 해당 어 어구 어 장 에: , ,

감 가격에 른 매입

에 른 어업 종 통합 변경 또는 어구 사용량 규모 조2. 1 ㆍ ㆍ

인 여 어업자 경 상태가 히 악 경우 통 는:

에 른 경 개 지원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조 부 지 사업16 3 5② ㆍ

에 참여 는 어업자에게 어 어 장 개량 등에 드는 경, ㆍ

일부를 지원 있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 항에 른 지원 결과1 2③ ㆍ

를 분 평가 여 조에 른 어업 진 시행계획 립 여야7ㆍ

다.

항 항에 른 지원 신청 결 통지 지 차 등에 여1 2 ,④

요 사항 농림 산식품부 다.

제 장 보칙5

제 조 감 평가 등18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지원① ㆍ

여 요 경우에는 통 는 에 라 산에

조사연구 또는 공인 감 에 용역조사 또는 감 평가를ㆍ

뢰 있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사실 인 여 요 다고 인② ㆍ

면 장조사 검증 등 있 며 계인 부 증언 또는 진,

청취 거나 계 에 요 자료 출 요청 있다.

제 조 매입한 어선 어구의 처리19 ( )ㆍ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① ㆍ

국 재산법 품 리법 공 재산 품 리법 에도 불구,「 」 「 」 「 」

고 이 법에 라 매입 어 어구를 해체 거나 소각 는 것 원( )燒却ㆍ

어업구조개 에 지장이 없는 범 에 다 각 어느 나에 해,

당 는 법 처리 있다 다만 시 도지사가 다 각 어느 나. , ㆍ

에 해당 는 법 처리 는 경우에는 농림 산식품부장 승인 아

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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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 또는 양여1. ( )讓與

해외 출 또는 국 차원에 상 공2.

공공사업에 용3.

그 에 농림 산식품부장 이 는 용도 법4.

② 어 어구 취득과 처리 차에 여 요 사항 통 다.ㆍ

제 조 지원 의 환수20 ( ) 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지원① ㆍ

자가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 부

또는 일부를 있다.

거짓이나 그 부 법 지원 지 경우1.

잘못 지 경우2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에 라 를 는 경우에 지1② ㆍ

원 자가 간 이내에 지 아니 면 국 또는 지 체납처

분 에 라 있다.

제 조 권한의 임21 ( ) 이 법에 른 농림 산식품부장 권 통

는 에 라 그 일부를 소속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임ㆍ

있다.

제 조 업무의 탁22 ( ) 이 법에 른 농림 산식품부장 또는 시 도지사① ㆍ

업 는 통 는 에 라 그 일부를 산자원 리법 조55「 」

에 른 국 산자원 리공단 또는 농림 산식품부장 이 지 는2 ㆍ

단체 또는 회에 탁 있다.

농림 산식품부장 이나 시 도지사는 항에 라 업 를 탁 는 경우1② ㆍ

요 경 부 또는 일부를 지원 있다.

제 조 벌칙 용 시의 공무원 의제23 ( )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는

법 조부 조 지 규 용 에는 공 원 본다129 132 .「 」

조에 라 농림 산식품부장 또는 시 도지사 부 뢰를 아 용1. 18 ㆍ

역조사 또는 감 평가를 는 자

조에 라 탁 업 를 는 자2. 22

제 장 벌칙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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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벌칙24 ( )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는 이 징역 또는2 2

천만원 이 벌 에 처 다.

조 조에 른 지원 거짓 신청 자1. 13 17

조에 른 용역조사 또는 감 평가를 거짓 자2. 18

제 조 과태료25 ( ) 조 항에 른 증언 또는 진 거짓 자에게는18 2①

만원 이 과태료를 부과 다200 .

항에 른 과태료는 통 는 에 라 농림 산식품부장1②

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 다.ㆍ ㆍ

부칙 < 10947 , 2011. 7.25>

제 조1 시행일 이 법 공포 후 이 경과 날부 시행 다( ) 1 .

제 조2 다른 법 폐지 어업 체결에 른 어업인 등 지원 산업( )

특별법 폐지 다.

제 조3 어업구조조 사업에 경과조 이 법 시행 당시 종 산업( ) 「

법 조에 라 구조개 진 상어업 모집 공고 사업 종75」

산업법 조에 른다75 .「 」

제 조4 다른 법 개 산업법 일부를 다 과 같이 개 다( ) .

조를 다 과 같이 다75 .

조 근해어업 등 구조개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구조개75 ( ) ,

지원에 요 사항 법 다.

조 항 본 다 과 같이 다77 1 5 .

연근해어업 구조개 지원에 법 조 항13 1 1「 」

조 항 에 른 어 어구 어 장 매각17 1 1 , ,

조 항 를 다 과 같이 다79 1 1 .

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구조개1. ,

조 항 항 를 각각 다 과 같이 다89 1 8 2 8 .

그 에 이 법 어장 리법 연근해어업 구조개 지원에8. , 「 」 「

법 에 는 사항 심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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